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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회 반덤핑과 무역위원회
아시아 국가들이 W T O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

로 반덤핑 규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WTO체제가 궁극적으

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세계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

벽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진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후진

국들은 자원 또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선진국 시장 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진국 입장으로 자원도 부족하고 임금도 높아 갈수록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으

며, 이를 커버하기 위해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다회도 수입 원자재를 사용해 고임금을 투입함으로써 약화되고 있는 가격경쟁력을 커버하기 위해

반덤핑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원료염을 비롯해 괴탄, 벙커C유 모두 수입 원자

재로 국제가격이 원가에 반영되고, 동양화학은 여러가지 코스트가 높아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산은 합성제품이나 원료를 중국 자체에서 생산하고 임금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으

며, 미국산은 천연제품으로 원가 자체가 매우 낮다. 또 미국은 소다회 수출카르텔 A N S A C을 결성해

수출가격을 조절함은 물론 수출여지가 별로 없는 국가에는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일정시장을 점유

한 국가에는 적정가격에 수출함으로써 가격마찰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동양화학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소다회의 유입을 최대한 막아야 하고, ANSAC은 O C I

C h e m i c a l이 회원사로 제조원가는 낮으나 한국 판매가격을 높은 선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반덤

핑으로 제소할 필요성이 없어 중국산만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하는「괴리」를 범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는 1 9 9 9년 1 2월8일 동양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소다회의 덤

핑방지관세 부과 재심사를 개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중국산을 반덤핑으로 몰아 수입을 규

제하는 3번째 조치로 동양화학의 제소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자체적인 타당성 검증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동양화학은 제소의견서에서 중국산 소다회는 1 9 9 3년 1 2월3 1일 이후 6년간 덤핑방지관세(최초

66.11% 및 1차연장 2 3 . 4 3 % )를 부과받고 2 0 0 0년 5월1 6일 덤핑방지기간이 종료하나 중국산 소다회 수

출기업들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 2 3 . 4 3 % )보다 더 높은 5 0 . 9 1 %의 덤핑혐의가 있기 때문에 국

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약속 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화학경제연구원( C M R I )이 자체 분석한 결과, 중국산 소다회는 원가 자체가 매우 낮아 한국

수출가격을 덤핑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미국 A N S A C의 수출가격은 덤핑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다회 소비량도 1 9 9 8년 기준 동양화학 2 9만8 0 0 0톤(55.2%), 수입제품 2 4만2 0 0 0톤( 4 4 . 8 % )이고

수입제품 중 중국산은 7.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화학은 왜 중국산 수입을 규제하려는 것일까? ANSAC은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한국 수출가격을

조절하고 있고, 중국산은 원가 자체가 낮고 동양화학과 수출가격을 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

문이라는 결론이다. 중국산 수입을 방치할 경우 국내가격이 떨어져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

다. 동양화학과 ANS AC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소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무역위원회가 중국을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단정하고 제조원가 비교대상으로

인디아를 선정해 반덤핑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소다회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가이고, 인디아는 소다회 생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강

력히 규제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억지판정의 소지를 제

공함으로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1 9 9 0년대 이후 한국이 소다회를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 수입을 규제하는데 대응해 한국산 석

유화학제품 및 화학섬유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산 소다회의 수입규제는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무역마찰의 도화선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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